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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소방안전관리 운영체계 및 매뉴얼 대비표

  ▪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운영체계(PDCA 모델) 

예  방
(Prevention) 

대  비
(Preparedness) 

대  응
(Response) 

복  구
(Recovery)

화재예방/홍보(2.1) 



시설이용자 교육(2.2)



안전시설등 

유지관리(2.3)



가연물 및 

화기취급관리(2.4)



화재보험가입(2.5)

비상대응계획 

수    립(3.1) 



비상대응조직

구성/운영(3.2)



교육/훈련(3.3)



모니터링(3.4)

화재발견 및 

통보연락(4.1) 



초기소화 및 

화재확산방지(4.2)



피  난(4.3)

▪피난개시명령

▪피난유도/조력

▪재집결 

화재/피해 

현황조사(5.1) 



영업재개준비(5.2)



 안전진단(5.3)



심리지원(5.4)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매뉴얼

1.0 적용범위 

이 매뉴얼(Manual)은 산후조리원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과 화재 시

효율적인 초기대응 및 조속한 복구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2.0 예방(Prevention)

2.1 화재예방 및 홍보     

영업주는 산후조리원의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종

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화재예방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 화재안전 예방 및 홍보 예시] 

 ▪캠페인 콘텐츠 

  - 소소심(소화기, 소화전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119신고앱 사용방법, 비상구 생명의 문, 공동주택 피난시설 관리방법 등

 

 ▪캠페인 실시방법 : 매일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 캠페인 자료 직원 공람, 공용게시판 부착, 내부회의 시 캠페인 자료 교육

 ▪유용한 사이트 : 한국소방안전협회 정보센터(www.kfsa.or.kr) 

2.2 시설 이용자 교육     

영업주는 산후조리시설을 이용하는 산모 및 보호자에게 시설 

사용 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세부 대응절차를 사전교육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절차 및 경로(피난

안내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비고 : 비상 대응 시 신생아에 대한 피난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여부를

기록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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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시설등 및 피난시설․방화구획 유지 관리

영업주는 산후조리원의 화재예방․대비계획을 확인하고 안전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건물 전체의 계

단실에 설치된 방화문이 닫힌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계단․복도 

등에는 물건이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참고 :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구   분 실시주기 실시근거

일상점검 일~주간 임의사항

안전시설등 세부점검 분   기 법적점검(특별법)  

 * 세부점검표 : 부록(B-1, B-2) 참고

2.4 가연물 및 화기취급 관리 

영업주는 산후조리원의 화재위험성이 있는 가연물 및 화기취급시

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 산후조리원 화재예방조치 사항] 

 ▪ 화재발생의 3요소(가연물, 점화원, 산소공급원) 관점에서 화재예방 접근  

 ▪ 시설 내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의 종류/수량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조치 실행 

구      분 주요 예방조치

가연물 관리

▪ 화재위험성이 있는 가연물을 지정된 장소에 수납 

* 가연물 적재 장소에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시건장치)

▪ 불필요한 가연물(재활용품 등)의 장기간, 시설 내 적재 금지

▪ 수납 시 선반, 용기 등을 이용하여 물품별 구획하여 보관

▪ 전열기, 보일러실 등 화기설비 부근에 적재 금지 

▪ 가연물 수납 시 스프링클러 헤드와 거리 이격  

▪ 조리기구 인근의 가연물(조리용 기름) 안전거리 이격

▪ 불연재료 재질의 가연물 수납용기 및 휴지통 사용   

점화원 관리

▪ 조리원 객실 내 개별 취사금지 및 전열기(장판, 히터) 사용제한 

▪ 가스시설 안전사용(사용전 환기, 사용 후 안전밸브 잠금/누출확인) 

▪ 세탁물 건조기 사용 시 과부하 금지 및 환기구 청소  

▪ 흡연구역 지정 및 실내 흡연금지 표지 부착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및 전기배선 관리     

▪ 에어컨 실외기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조치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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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재보험 가입 

영업주는 산후조리원의 화재(폭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 :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보상범위 : 사망(1억/1인) 부상(2천만원/1인), 재산피해(1억원)

 ▪세부자료 : 소방청 화재배상책임보험안내 (http://www.nema.go.kr) 

3.0 대비(Preparedness)

3.1 비상대응계획 수립 

영업주는 화재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요건을 포함한다.

(a) 일반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b) 비상대응조직의 편성 및 운영   

(c) 피난유도(조력) 및 재집결지 지정 등 피난계획 

(d)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모니터링(Monitering) 계획 등

3.2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영

3.2.1 영업주는 비상대응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편성하고 개별 임

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대응조직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수 있다.

3.2.2 비상대응조직은 산후조리원의 근무체계에 따라 교대근무하며,

근무교대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참고 : 근무자 교대 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일반현황 비상대응조직 및 이용자(산모,신생아) 현황 □

안전관리
일상점검/안전시설 세부점검결과 특이사항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교육/훈련) 활동계획 □

기    타 비상연락체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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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육 및 훈련(Train․Drill)

영업주는 필수적인 대응능력 습득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

적인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 교육훈련 활동 예시] 

구 분 주 요 내 용 대  상 주  기

교 육
▪피난절차 및 피난경로(피난안내도) 이용자 이용 전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유도(조력) 종사원 매  월 

훈 련
주 간 ▪비상대응훈련(피난훈련 포함) 종사원 매  월
야 간 ▪비상대응훈련(피난훈련 포함) 종사원 매분기
합 동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소방관서 종사원+ 관서 연 1회  

3.4 모니터링(Monitoring)

영업주는 비상대응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대

응능력을 자체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0 대응(Response)

4.1 화재발견 및 통보연락 

산후조리원에서 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화재를 

전파하고 신고한다.

(a) 화재경보장치(발신기) 작동 및 화재전파(종사자 및 산모)

(b) 화재신고(119)

(c)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화재사실 통보연락 

* 비고 : 화재의 발견 및 통보연락 단계에서 산모에게 반드시 화재사실을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신생아의 피난계획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참고 : 화재신고 요령]   

    유선/무선 전화로 국번 없이 119로 화재신고  

    화재 발생 위치를 통화자에게 침착하게 전달 

    종로구 수송동(남대문 앞) H빌딩 2층 산후조리원에서 화재 발생,  

   ※ 참고사항으로 산모 및 신상아 현황을 화재 신고 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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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초기소화 및 화재확산 방지 

화재가 발생한 구역 및 피난경로에 대해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열/연기의 확산을 차단한다.

[참고: 초기소화 요령] 

소화기 사용법

옥내소화전사용법

4.3 피 난

4.3.1 피난개시 명령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피난전략을 결정하고 화재 시 화

재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피난방식 및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구  분 상황별 피난전략 

일제피난
(Total Evacuation)

▪화재 경보발생 시 산모 및 신생아 전원은 일제히 계단을

  통해 건물 외부의 안전지대(재집결지)로 피난  

* 대상건물의 순차적 화재경보방식을 고려하지 않음.

재배치
(Relocation)

▪화재 시 산모 및 신생아의 피난능력(조력) 한계로 인해

  지상층으로의 완전한 피난이 곤란한 경우, 수평(층↔층)

  또는 수직(화재발생구역의 하층) 피난 등 부분적 피난실시 

방호조치
(Defend-in-Place)

▪화염 등으로 인한 피난경로의 완전폐쇄 또는 물리적 고립

  발생 시, 현 위치에서 열/연기 등을 차단하고 산모 및 신생

  아를 보호하는 방호조치 및 구조대기 활동  

* 화재 진행 경과 및 폭발 또는 건물붕괴 위험등 위험도

가중에 따라 피난개시로 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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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피난 시 유의사항]      

    피난경로 폐쇄 시   

    ▪ 다른 방향의 계단(층마다 2개의 계단이 있음)을 활용하여 지상층으로 피난

    ▪ 지상층으로 피난 불가 시 옥상층으로 피난(옥상문은 화재 시 자동/수동개방)

   ※ 화재/폭발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옥상층 피난은 안전하지 않음.

    자세를 낮추고, 출입문을 손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 출처 : Fire Drills at Work, NFPA

 화재 시 금지행위  

    ▪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개인소지품을 챙기거나 불필요한 행위 금지 

    ▪ 화재 중 건물로 재진입(Re-entry) 금지 

    고립 시 행동요령   

    ▪ 고립 시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소방당국에 알린다. 

      - 휴대전화로 119로 신고하거나 창문으로 이동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쉬운 도구(휴대용조명, 적색 옷가지)를 활용하여 위치 표시 

    ▪ 사무실에 고립되는 경우, 연기가 들어올 수 있는 문 틈새를 테이프,

       타월, 옷가지 등으로 막고 창문을 개방(파괴하지는 않음)   

    ▪ 그 밖의 사항은 소방당국의 피난 및 구조 지시에 따른다.    

4.3.2 피난유도 및 조력 

화재 시 비상대응팀원은 자력피난이 가능한 산모의 피난을 유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피난을 조력해야 한다.

(a) 화재 시 피난유도 및 조력에 대한 사항은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결정되어야 하며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b)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신생아별 피난조력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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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조력자는 해당 산후조리원의 종

사자로 편성하되 피난조력이 필요한 인원의 3배를 초과하지 않

는다. (* 비고 : 피난계획수립시산모에의한피난조력은고려하지않는다.)

(c) 피난 시 신생아를 열 또는 연기로부터 유효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피난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이고 

안전한 피난조력을 위한 기구․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d) 지상층으로의 피난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 위치에서 방호조

치(Defend-in-Place) 하거나 화재하층 등 안전한 장소에 일시

적으로 재배치(Relocation) 할 수 있다.

 [참고: 신생아 피난조력 계획 및 피난보조기구 예시]    

  

구 분
피난조력자

피난경로 피난방법D1 근무
(06~14시)

D2 근무
(15~23시)

N 근무
(23~05시)

4층
(1~3번 요람) 홍○○ 강○○ 이○○ 제1 피난로

(동측 계단)
피난조끼

(3명)  

  * 신생아실 요람(Basket)별 피난조력자를 지정(식별표식을 요람에 부착)

   

피난 조끼 피난 체어 피난 썰매 

4.3.3 재집결 

피난유도 및 조력자는 산모 및 신생아를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사

전에 지정된 재집결 장소로 유도함으로서 피난을 종료한다.

 [참고: 집결지 지정 및 행동요령]   
 ▪ 피난 시 열/연기 또는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사전지정 운영

   집결 장소 공지 : 횡단보도 건너 광장 공터로 모임 

 ▪ 재집결지 행동절차 및 요령 
   - 집결장소에서 산모 및 신생아 실종자 및 부상자 파악
   - 부상자가 있는 경우 응급처치 후 인근병원으로 긴급 이송조치 
   - 산후조리원 입소 자 관리카드를 통해 보호자에게 통보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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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복구(Recovery)

5.1 화재 및 피해현황 조사 

화재사고의 신속한 수습처리를 위해 화재원인을 포함한 물적,

인적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현황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5.2 영업재개 준비 

대상물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영업재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

시설의 보수 및 화재보험비 등을 처리한다.

5.3 안전진단 

산후조리원의 시설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화재 안전시

설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재사용하여야 한다.

5.4 심리지원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외상후스트레스(PTSD) 등에 대한 심리

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참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질환개요 

 - 전쟁, 자연재해, 테러 등 공포스러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장애로 일종의 불안장애

 ▪주요 증상 

 - (과민반응 현상)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며 작은 소리, 사소한 물체 움직임

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심장박동의 상승,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이

루어지며 반복되는 불안감에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 (사건의 재경험) 힘들었던 경험과 관련된 이미지, 생각 등이 반복적으로 떠오

르거나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 사건과 비슷하거나 떠올릴 만한 단서가 되는 

것을 접했을 때 생리학적 반응이 일어나거나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 (감정회피 또는 마비현상) 충격의 감정, 생각, 상황의 기억으로부터 도피하고

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감정반응이 소실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아무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 비현실성을 들 수 있습니다. 

<출처 :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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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산후조리원 비상대응계획서(작성 예시)

○○ 산후조리원 비상대응계획서 

  일반현황 

기 본

개 요

업소명 ○○○ 산후조리원

소재지 서울 ○○구 ○○○○      

형  태
□ 단독건물  ☑ 입주(입주 건물명: ○○○ ○○빌딩)

* 입주구역 : 층(3~5층), 면적(1,200㎡) 

시 설

현 황

객  실 3층(7실),  4층(6실) 

신생아실 3층(출입구),  4층(출입구) 

부속시설 조리실(5층),  기타(5층 : 요가실, 마사지실)

종사자
신생아실(○명), 기타(주방, 관리 등 ○명) 

* 신생아실 근무(3교대) : 06~14시, 15~23시, 23~05시 

안 전

시 설

소방시설

☑ 소화기  ☑ 자동확산소화장치  □ 간이 SPR 

□ 비상벨  ☑ 자동화재탐지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기구 □ 유도선 ☑ 유도등(표지) ☑ (휴대용) 비상조명등

*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위치) : 3층 사무실 

비상구 위치 : 층별 동측, 서측 등 2개소(양방향 피난가능)   

기  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누전차단기 

비상연락

체    계

영 업 주 홍 원 장 ☎ 02-2100-8900, *************

안전관리자 김 안 전 ☎ 02-2100-8901, *************

방재센터 김 방 재 ☎ 02-2100-8902, *************

응 급 실  신촌 세브란스 ☎ 02-2100-8903~5 

기   타

화재보험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 00화재 - 00원 

관할소방서
□ 명칭 : 영등포소방서 / 연락처 : 예방과(02-2671-8600)

□ 출동거리(시간) : 10Km(6분)   

작성/확인 ▪ 일시 : 14. 3. 1 ▪작성자 : 홍실장 (서명)  ▪승인 : 홍원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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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계획 

비 상

대 응

조 직

구    분
근무(D1) 근무(D2) 근무(N) 

 06~14시 15~23시 23~05시 

비상대응

책 임 자

3층 ▪ 홍실장 ▪ 강원장 ▪ 이성자 

4층 ▪ 홍** ▪ 강** ▪ 이**

비상대응팀

3층

▪ 홍미자

▪ 홍영자

▪ 홍선자

▪ 강혜자

▪ 강수자

▪ 강현자

▪ 이전자 

▪ 이윤자 

▪ 이정자 

4층

▪ 홍**

▪ 홍**

▪ 홍**

▪ 강**

▪ 강**

▪ 강**

▪ 이**

▪ 이**

▪ 이**

피 난

경 로

피난경로

▪ 제1피난로 동쪽 비상계단  

▪ 제2피난로 서쪽 비상계단  

▪ 옥상피난 
☑ 옥상문 상시개방  ☐ 자동개폐장치 
☐ 상시폐쇄(개별잠금장치) 

재집결지 ▪ 횡단보도 광장 앞 공터로 모임     

교육/훈련

및 

모니터링

구 분 주요내용 일 정

교 육
▪초기대응 및 피난요령 

 * 산후조리원 입실자 교육은 매입실시마다 
2월, 9월

훈 련

주 간 ▪비상대응훈련(피난유도/조력 포함) 3월, 10월

야 간 ▪비상대응훈련(피난유도/조력 포함) 4월, 11월

합 동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소방관서 6월, 12월

 * 야간훈련은 주간과 동일한 훈련 내용을 야간에 반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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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조력(신생아 및 산모) 계획 

구 분

피난조력자

피난경로 피난방법
D1 근무

(06~14시)
D2 근무

(15~23시)
N 근무

(23~05시)

 ☐ 신생아(요람을 기준으로 작성) 

4층

(1~3번

요 람)

홍○○ 강○○ 이○○ 
제1 피난로

(동측 계단)

피난조끼

(3명)

4층

(4~6번

요  람)

홍○○ 강○○ 이○○
제1 피난로

(동측 계단)
1인 운반법

 ☐ 산 모(피난 조력이 필요한 경우) 

산 모

(4~5층)
홍실장 강원장 이성자

제1 피난로

(동측 계단)

지상층

유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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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실자 비상연락체계   

입 실

일 자

산 모 보호자 비 고

산모명 객 실 연락처
성 명

(관계)
유선(집) 유선(직장) 무선 태아

7.1 강○○
4층

(2호실)

010-○○○

-1234

심○○

(남편)

02-3456-

1234

02-2345-

4567

010-1334

1-5678
1명

7.2 이○○
5층

(1호실)

010-○○○

-1234

나○○

(엄마)

02-2345-

4567

02-3578-

2581

**********

***

2명

(쌍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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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1 : 산후조리원 화재안전 일상점검표 

구  분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적 부

  화재예방 

▪화재위험성이 있는 가연물 보관 및 관리의 적절성 ☐ ☐

▪흡연구역의 지정 및 실내 흡연 통제여부 ☐ ☐

▪문어발식 전기코드의 사용 및 전기배선 관리 ☐ ☐

▪조리실 내 가스밸브 폐쇄 및 가연물(조리용 기름) 관리 적절성 ☐ ☐

  비상대응체계 

▪비상대응팀 편성 및 책임자 _________________ 지정 ☐ ☐

▪비상대응조직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의 조리원내 게시(부착) ☐ ☐

▪이용자 현황 파악(인수인계) : 산모 ________명, 신생아 ________명 ☐ ☐

▪비상대응팀원의 개별 임무부여 및 숙지 ☐ ☐

  화재경보 및 안전시설등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위치확인 및 표시창 ‘정상 작동’ ☐ ☐

▪주/지구 경종 등 비상경보설비 음향장치(비상벨) 정상 작동 ☐ ☐

▪화재 시 객실로 통보연락 체계(유선 전화기 등) 구축 ☐ ☐

▪소화기 정상위치 확인 및 위치 식별의 용이성 ☐ ☐

  피 난 

▪피난안내도 지정위치 부착 여부 ☐ ☐

▪유도등(유도표지, 유도선, 휴대용 포함) 정상위치 설치 및 점등여부 ☐ ☐

▪비상구 위치확인 및 개방여부(폐쇄, 잠금 및 장애물적치 금지) ☐ ☐

▪신생아 피난조력자 지정(Matching) 및 피난절차 숙지여부 ☐ ☐

 ▪ 작성일시 :                    ▪ 작성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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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2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용 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 교체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여부

  - 합판․목재 방염성능확보여부 등

⑬ 방염 소파․의자 사용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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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 피난안내도(국/영문)

Emergency Evacuation Plan 

FIRE EMERGENCY PLAN

1. SOUND THE ALARM

2. REPORT THE FIRE(DIAL 119)

3. ATTEMPT TO EXTINGUISH

THE FIRE(ONLY IF POSSIBLE)

4. EVACUATE IMMEDIATELY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1. PULL THE PIN

2. AIM AT THE BASE OF THE FIRE

3. SQUEEZE THE LEVER

4. SWEEP FROM SIDE TO SIDE

  You Are Here     Exit     Evacuation Route 

  Fire Extinguisher   Automatic Descending Life Line 


